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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wo bills before Korea’s 22nd National Assembly—Lee Gae-ho’s Professional Counselor Bill and Nam In-soon & Kim Ye-ji’s Psychologist and Counselor Bill—across four dimensions: credentialing, scope of practice, quality management, and legal enforceability.
The Lee bill creates a single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 credential that covers integrative fields such as meditation and art therapy, separates evaluation, licensing, and examinations into a multi-layered oversight system, and sets detailed rules for counseling-center operation. In contrast, the Nam–Kim bill splits the profession into “Psychologist” and “Counselor,” centralizes all functions in one agency, and provides few safeguards for center operations, reducing enforceability.
Effective legislation should put public safety and well-being ahead of protecting specific guilds, formally recognize diverse specialties, implement multi-tiered quality controls, and balance strong consumer protection with healthy market development. This approach will build a reliable counseling ecosystem and a solid legal foundation for safe, trustworth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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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5년 7월 30일, 국회 앞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정신건강 전문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데일리비즈온, 2025. 7. 31).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은 해당 법안이 심리상담을 특정 전공의 전유물로 고착화시키는 ‘심
리상담 독점법’이라 비판하며, 자격체계의 편협성과 직역 배제 문제를 제기하였다(데일리비즈온, 2025. 7. 31). 같은 달 19일, 대한의사협회
도 ‘마음건강’이라는 용어가 정신의학적 개념과의 경계를 흐리고, 심리상담이라는 의료행위가 비의료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청년의사, 2025. 7. 19). 그러나 ‘마음건강’은 기존의 병리 중심적 정신건강 개념을 넘어, 일상적 심리안녕과 예방 중심
의 접근을 지향하는 정책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진아, 이지혜, 2020). 이는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상담 서비스가 질환 치료를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심리적 회복력과 긍정적 안녕을 증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다(조소현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리상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자격 기준,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정문주 외, 2024). 이는 상담이 단일 학문 체계가 아닌, 심
리학·교육학·사회복지학·신학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실천적 전통을 형성해온 구조적 특성과도 관련이 깊다(김인규, 2009). 실제로 
한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상담이 제도화되었으며, 다양한 학문 배경의 전문가들이 상담 이론과 기법을 도입·전파해 왔
다(이은경 외, 2007). 이 과정에서 학회별로 자격 기준과 수련체계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는 국가자격 중심의 외국 사례와 달리 한
국의 상담자격이 민간에 난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안하얀 외, 2019). 한편, 서구 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내면의 삶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신체 건강과 더불어 마음 건강이 국가 정책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Blustein, D. L., 2008). 이에 따라 심리상담 직역과 자격 제도 역시 
법률로 제도화되었고, 국민의 마음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한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Roemer, M. I., 1993). 반면, 한국에서 ‘마음건
강’ 개념이 정책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기점으로(박지혜, 2023),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추
진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Jun, J, 2025). 그러나 상담 인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에는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정
신건강요원이 중심이 되었으나, 이들만으로는 전국민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Jun, J, 2025)..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자격 보유자까
지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 과정에서 특정 학회 중심으로 일부 자격만을 인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Jun, J, 2025). 이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한국심리학회와 4,98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진행한 정책연구와, 그 결과로 공개된 ‘심리서비스법(가안)’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2025. 8. 5). 이 중 가장 큰 논란은 해당 법안 초안이 심리사 자격 취득 요건을 ‘심
리학 전공자(학사·석사·박사)’로 한정한 점으로, 이는 상담학·미술치료·놀이치료·청소년상담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자격 체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수임 외, 2021). 특히 아동학·교육학·가정학 등 타 전공자들의 실천 역량을 무시하고 특정 학계의 이해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정문주 외, 2024). 또한, 해당 연구가 애초에 민간자격 남발과 무자격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단일 전공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상담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정문주 외, 
2024).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감한 정책 연구를 의뢰한 점과, 그 결과물이 마치 정부의 공
식 입장처럼 인식되게 한 점 역시 행정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종범, 김수임, 2024). 결국, “누가 상담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
한 흐름 속에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여러 상담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 들어 두 가지 법안이 계보를 달리한 
채 재 발의되었다. 첫 번째는 이개호 의원의 「전문상담사법안」으로, 이는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과 김민철 의원의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을 계승하며, 다양한 전공과 실천영역을 포괄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명상심리상담, 예술치료, 놀이치료 등 특수 전문 영역도 
제도권에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남인순·김예지 의원안으로, 이는 서정숙 의원의 「심리사법안」과 2020년 정책연
구에서 제시된 ‘심리서비스법(가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법안은 ‘심리학’ 중심의 자격 구조와 ‘심리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계승하며, 특정 
학문 중심의 자격 독점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상이한 계보를 가진 법안들의 발의는, 명상심리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실
천 영역이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포괄·보호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해당 분야에 중대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명상은 단
순한 휴식 기법이 아니라 정서조절, 자기 통찰, 주의집중을 가능케 하는 통합적 심리개입 방식으로, 전문 수련과 학문적 체계를 갖춘 명상 전
문가들이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인경, 2007; 이필원, 2017).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들이 제도권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일부 의료인들이 자격 없이 명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전문가가 단순 이미지 훈련을 ‘명상’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김종우, 2023). 이는 국민의 심리적 안전과 서비스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비교 입법 분석: 제도적 실효성과 전문영역 포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가지 법안(이개호 의원안 vs. 남인순·김예지 의원안)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법안이 갖는 제
도적 실효성과 전문영역 포괄성 측면의 특징과 한계를 규명하고, 명상심리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상담 실천 영역이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보
호될 수 있는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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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4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이개호 의원의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이하 전문상담서비스법안)
과 2025년 6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남인순·김예지 의원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심리사 및 상담사법
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 즉 남인순·김예지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Karpen, 

U.(2012)이 제시한 비교 입법 분석(Comparative Legislative Analysis)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입법안의 내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법안의 특징과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두 법안의 원문을 수집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www.assembly.go.kr)을 통해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이개호 의원안, 의안번호 2204118),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김예지 의
원안, 의안번호 11134)과 이의 제안 이유, 조문 대비표, 그리고 주요 내용을 확보하였다. 법안의 입법 배경과 의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 관련 국회 회의록 및 법안 검토 보고서 등의 보조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2) 내용 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법안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법안 조항 비교 분석(Comparative Textu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Burrows, J., 2004). 이는 각 법안의 조항을 직접적으로 대

비함으로써 명시적 규정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둘째, 핵심 쟁점 중심의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항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면적 차이를 넘어, 각 법안이 지닌 근본적인 정책적 지향

점을 파악하고, 특히 국민 관점에서 상담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려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쟁점들을 설정하고 심층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법안의 목적, 자격 체계의 기본 구조 및 직무 내용
 두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인 자격 체계의 이원화(심리사/상담사)와 단일화(전문심리상담사)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법안이 

상정하는 직무의 전문성과 범위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규명한다.

(2) 전문 영역의 포괄성 및 융합성
 심리학과 상담학이라는 학문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상담 관련 과목’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

한다. 이는 전문가 양성 과정의 학문적 지향점과 인력 구성의 융통성 측면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3) 상담 전문가의 질 관리
① 양성 단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자격, 학위 요건, 실무수련 체계 및 시간, 그리

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원 도입 여부를 비교하여 각 법안이 전문가 양성 과정의 질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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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시험과 자격 관리 주체(인정 및 사후 관리 단계)  
준비된 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전문가 활동을 관리하는 제도적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주체(국가시험원)와 

자격 관리 주체(자격관리원)에 대한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자격 인정 절차의 공정성과 사후 관리의 체계를 분석한다.

(4) 상담센터 설립: 전문가 활동의 제도적 관리 및 법적 실효성
자격 취득 이후 전문가 활동과 관련한 법적 틀을 분석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 상담센터 개설 및 관리, 전문가 협회의 제

도적 지위, 기존 민간 자격과의 연계성, 그리고 법규 위반 시 적용될 벌칙과 제재 조항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안의 실효성
을 평가한다.

III. 결과 
본 연구는 상담 전문가 자격의 법제화를 다룬 두 입법안, 즉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전문상담사 법안과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을 중심으로 조항별 비교 입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안 조항 비교 분석(Comparative Textual Analysis) 결과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은 총 8개 장(32개 조문)과 부칙 4조로,「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6개 장(26개 조문)과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표1). 
두 법안 조문과 부칙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우선적으로 양 법안은 공통적으로 전문가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법안은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취지가 동일하다. 또한 전문가의 결격사유에 대해 마약 중독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의 직업윤리 의무에 있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자격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조항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다.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 법안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 의무 불이행
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다(표1). 

그러나 두 법안은 자격 체계의 기본 구조 및 직무내용, 전문 영역의 포괄성 및 융합성, 상담전문가의 질관리(양성체계), 국가시험과 자격관
리주체, 전문가 활동의 제도적 관리 및 법적 실효성에서 상이한 점이 존재했다. 이개호 법안의 상담센터 개설 및 등록(제15조)과 남인순 법안
의 법인 설립(제13조) 등 전문가 활동 규정의 차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이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
다.
Table 1. Results of Article-by-Article Comparative Analysis 
Clause (Article) Lee Gae-ho’s Bill (Contents) Clause (Article) Nam In-soon & Kim Ye-ji’s Bill (Contents) Comparison

Article 1 (Purpose)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public’s mental health by stipulating the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rticle 1 (Purpose)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public’s mental health and happiness by defining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s and mental health counselors.

Similar

Article 2 (Definitions)
Defines terms such as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 psychological counseling, national examination institute, qualification management institute, and professional counseling areas.

Article 2 (Definitions)
Defines terms such as mental health psychologist, mental health counselor, psychological services, and counseling service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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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Duties)
Specifies the duties of Level 1 and Level 2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s separately.

Article 3 (Duties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s and Counselors)

Specifies the duties of psychologists and counselors separately using the terms "psychology" and "counseling," and a presidential decree determines the scope of work for Level 1 and Level 2.
Different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Follows this law, except where other laws have specific provisions.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Follows this law, except where other laws have specific provisions. Similar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Article 4 (Qualification Management Institute)

Specifies the establishment and duties of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Institute. Different

Article 5 (Qualifications)
Specifie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Level 1 and Level 2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s.

Article 6 (Mental Health Psychologist Qualifications, etc.)
Specifie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national examination for mental health psychologists. Different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Article 7 (Mental Health Counselor Qualifications, etc.)
Specifie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national examin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ors. Different

Article 6 (Disqualification)
Specifies disqualification reasons, such as drug addiction,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igher, or being a minor.

Article 10 (Disqualification)
Specifies disqualification reasons, such as addiction to narcotics,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igher, or being a minor. Similar

Article 7 (National Examinatio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stablish a national examination institute to conduct the examination. Articles 6 & 7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nduct the national examination and may entrust it to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Institute.
Different

Article 8 (Eligibility to Apply)
Specifies the eligibility to apply for Level 1 and Level 2 national examinations. Articles 6 & 7 Specifies the eligibility to apply for the national examinations for mental health psychologists and counselors separately. Different

Article 9 (Practical Training)

Specifies the practical training hours (5,000 hours for Level 1, 2,000 hours for Level 2) and requires supervision. Training institutions must be accredited by the Korean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s Education and Accreditation Institute.

Article 8 (Practical Training)
Those who wish to undergo practical training must register with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Institute, and the responsibilities during the training period are stipulated.

Different

Article 10 (Qualifi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stablish a committee for qualific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

Article 9 (Mental Health Psychology/Counseling Qualifi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stablish a committee for qualific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 Similar

Article 11 (Issuance of Certificates, etc.)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ssue qualification certificates to successful applicants.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Different
Article 12 (Registration) One must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begin duties. Article 12 (Registration, etc.) One must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begin duties. Similar
Article 13 (Refusal of Registration)

Registration can be refused if specific reasons, such as disqualification, occur. Article 12 (Registration, etc.) Registration can be refused if one falls under disqualification reasons (Paragraph 2). Similar
Article 1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Specifies reasons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such as disqualification or lending one’s name.
Article 11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 etc.)

Specifies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due to disqualification or violation of suspension orders.
Similar

Chapter 4 Counsel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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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Center)
Professionals can establish a counseling center and must register it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13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etc.)
Only Level 1 professionals may establish and report a corporation. Different

Article 16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Counseling Centers, etc.)

Specifies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counseling center registr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such as false registration or violation of business suspension orders.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Different

Article 17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Integrity)
Professionals must maintain their dignity and perform their duties with integrity.

Article 14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Integrity)
Professionals must not engage in acts that harm their dignity and must perform their duties with integrity. Similar

Article 18 (Duty of Confidentiality)
One must not disclose secrets learned during one’s duties. Article 15 (Duty of Secrecy) One must not disclose secrets learned during one’s duties. Similar

Article 19 (Counseling Records, etc.)
Specifies the duty to create, preserve, and not falsely create counseling records.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Different

Article 20 (Record Access, etc.)
Specifies the right of the client to request access to their records and the prohibition of disclosing records to a third party.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Different
Article 21 (Prohibition of Lending Names, etc.)

Prohibits lending one’s name or registration certificate to others.
Article 17 (Prohibition of Lending Names, etc.)

Prohibits lending one’s name or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others. Similar
Article 22 (Continuing Education)

One must receive continuing education provid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18 (Continuing Education)

One must receive continuing education provid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imilar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Article 16 (Duty of Security Measures)

One must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misuse and abuse of psychological and counseling services. Different

Article 23 (Association) An association may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s.
Article 19 (Korean Mental Health Psychology and Counseling Association)

An association may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s. Similar

Article 24 (Enactment of Code of Ethics)
The association can enact a code of ethics for its members. Article 21 (Code of Ethics)

The association shall enact a professional code of ethics, and members must abide by it. Similar
Article 25 (Supervision) The association is subject to supervision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24 (Supervision) The association is subject to supervision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imilar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Article 20 (Duty of Membership to Association)
Specifies that registered professionals have a duty to join the association. Different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Article 22 (Disciplinary Action)
The association can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its members. Different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Article 23 (Entrustment of Duti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entrust duties to the association. Different

Article 26 (Fees) Specifies the duty to pay fees for national examination applications, re-issuance of certificates, etc.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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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법안의 상이한 핵심 구조 분석 결과 
1) 법안의 목적, 자격 체계의 기본 구조 및 직무 내용

 두 법안은 모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전문가 자격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와 직무 범위에서 현저
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격 체계의 기본 구조에 있어서 이개호 법안은 ‘전문심리상담사’라는 단일 직역을 제안하며, 1급과 2급으로 등급을 나누는 위계적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 법안은 2급 전문가에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와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을 통한 평가를 모두 수행하도
록 규정하였다.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는 2급의 직무 수행과 더불어 2급 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의 역할을 부여하여, 단일 직역 내에서 
직무의 위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남인순·김예지 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라는 두 개의 자격으로 
직역을 이원화하는 접근을 취했다. 이 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의 직무를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마음건
강상담사의 직무를 상담서비스, 상담 관련 검사 활용, 상담교육, 상담자문 등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급수(1급, 2급)에 따
른 세부 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다(표2).

Article 27 (Restriction of Professional Counseling Activities)
Prohibits paid counseling activities for those who are not registered professionals. Article 3, Paragraph 5

Prohibits those who are not registered professionals from using the title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 for their work. Different

Article 28 (Reporting and Inspectio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conduct reporting and inspection of counseling centers. No corresponding clause No corresponding clause Different

Article 29 (Prohibition of Using Similar Names)
Prohibits those who are not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s from using similar names.

Article 3, Paragraph 5
Prohibits those who are not mental health psychologists or counselors from using the respective names. Similar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be delegated or entrusted.

Article 23 (Entrustment of Duties)
Duties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be entrusted to the association. Similar

Article 31 (Penal Provisions)
Specifies imprisonment or fines for the disclosure of secrets, lending of names, etc. Article 25 (Penal Provisions) Specifies imprisonment or fines for using the title for work, lending of names, etc. Similar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Specifies administrative fines for not creating records, not completing continuing education, etc.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Specifies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ng reporting obligations, not completing continuing education, etc. Similar

Articles 2, 3, 4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counselors, counseling centers, and private qualifications. Articles 2, 3 Specifies special provisions for those who have obtained existing private qualifications. Different

Category Professional Counselor Act (Lee) Psychologist and Counselor Act (Nam & Kim)
Purpose of the bill Promote public mental health Promote public mental health

Occupational structure
Single-track Dual-track

Professional titles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 Mental Health Psychologist Mental Health Counselor
Scope of practice Performs both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ounseling services Separates “psychology” and “counseling” into distinct specialized domains

Table 2. Comparison of Duties: Professional Counselor Act (Rep. Lee Gae-ho) vs. Psychologist and Counselor Act 
(Rep. Nam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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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영역의 포괄성 및 융합성
다음은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가 법적 조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비교한 결과로서, 이개호 법안과 남인순·김예지 법안

은 전문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 의원)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관점을, 심
리사 및 상담사 법안(남인순·김예지의원)은 심리학과 상담학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 관점을 각각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법안의 세부 조항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전문 영역의 포괄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개호 법안은 제2조(정의) 제3호를 통해 ‘명상상담, 영성상담, 목회상담, 호스피스상담, 예
술상담’ 등 기존 학술 영역 외의 다양한 분야를 ‘심리상담의 전문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상담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 전반의 복합
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융합적 전문가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응시 자격의 학문적 기반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개호 법안의 제8조(응시자격)는 특정 학과 졸업을 요구하지 않고, “상담 관련 과
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인력이 상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반면, 남인순·김예
지 법안은 제6조와 제7조에서 각각 ‘심리학 관련 과목’과 ‘상담학 관련 과목’ 이수를 명시하여, 특정 전공 학과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전문성을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안 이유에서도 OECD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심리사와 상담사의 직역을 분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심
리학과 상담학의 학문적 구분을 법적 직역으로 반영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 상담 전문가의 질 관리
(1) 양성 단계: 응시자격 및 실무수련 요건 비교 
전문가 양성 과정의 질 관리에 있어 두 법안은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인다. 이는 각 법안이 지향하는 전문가 모델의 차이를 반영한다. 전문

상담사법(이개호 의원)은 통합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법 조문에 따르면 제5조 및 제8조에서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요건으로 특정 
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인력이 상담 분
야로 유입될 수 있는 개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제9조에서는 2급 2천 시간, 1급 5천 시간 이상의 구체적인 수련 시간
을 명시하고, “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수련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수련 과정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
는 의지를 보여준다(Figure 1). 

반면, 심리사 및 상담사법(남인순·김예지 의원)은 직역별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
강상담사’로 직역을 분리하고, 각각 “심리학 관련 과목”과 “상담학 관련 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전공 학과를 중심으
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폐쇄적, 전문적 접근을 의미한다. 실무수련 시간 또한 직역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예: 2급 마음건강상담사 2천 시
간, 2급 마음건강심리사 1천 시간) 각 직역의 고유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림 2). 

(2) 국가시험과 자격 관리 주체(인정 및 사후 관리 단계)  
전문상담사법(이개호 의원)은 자격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산적이고 다층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국가시험)에서 

“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을 독립적인 시험 시행 주체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2급 국가시험 과목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제2조에서는 교육평가(한국전문심리상담교육평가원), 자격관리(한국전문심리상담사자격관

Duties
Level 2

 Individual counseling
 Group counseling
 Psychological testing & behavioral-observation assessment
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Psychologist
 Psychological services
 Psychological assessment
 Psychological education
 Psychological consultation

Counselor
 Counseling services
 Use of counseling-related tests
 Counseling education
 Counseling consultation

Level 1
 Performs all Level 2 duties plus:
 Counseling consultation
 Training & supervision of Level 2 counselors

Not specified (N/A)

Relationship between Levels Hierarchical: Level 1 guides and supervises Level 2 Division of Level 1 & Level 2 responsibilities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 (details to be decided)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79

A comparative legislative analysis on the legalization of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

리원), 시험 시행(한국전문심리상담사국가시험원)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들을 정의하고, 제10조의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징계를 담
당하게 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성과 상호 견제 구조를 마련했다(Figure 1).

반면, 심리사 및 상담사법(남인순·김예지 의원)은 통합적이고 단일한 관리 체계를 지향한다. 제6조, 제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되, 그 관리를 “자격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국가시험 과목
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 제4조(자격관리원)는 국가시험, 교육인증, 실무수련 등 모든 자격 관련 
업무를 단일 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
(Figure 2).

요약하면, 이개호 법안은 독립된 다수의 전문 기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반면, 남인순·김예지 법안은 단일 기관
에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상담 전문가 자격 제도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ure 1. Training Pathway for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ounseling-Center Governance Structure under the 
Professional Counselor Bill (Rep. Lee Gae-ho)

Figure 2. Training Pathway for Psychologists and Counselors and Counseling-Center Governance Structure under 
the Psychologist and Counselor Bill (Reps. Nam In-soon & Kim Y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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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센터 설립: 전문가 활동의 제도적 관리 및 법적 실효성
두 법안은 전문가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틀의 실효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가의 관리·감독 범위,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 그리

고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전문상담사법(이개호 의원)은 전문가 활동의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실효성을 확
보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전문가의 활동 공간인 상담센터에 대해 제15조에서 개설 등록, 제16조에서 운영 지도·명령, 제17조에서 위반 시 폐
쇄·업무정지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와 관련하여 제23조에서 상담기록부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제24조에서 내담자의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내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에서
도, 제34조에서 비전문가의 ‘유료 상담행위’ 자체를 금지하여 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취한다(Figure 1). 

반면, 심리사 및 상담사법(남인순·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법적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없이 제13조에서 1급 전문가의 법인 설립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와 기록 관리에 대한 
규정도 부재하다. 법규 위반 시 제재 방식에서는 제11조와 제12조를 통해 비전문가가 ‘자격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
써, 유료 상담행위 자체보다는 명칭 사용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는 차이를 보인다(Figure 2).

결론적으로, 전문상담사법(이개호 의원)은 전문가 활동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반면, 심
리사 및 상담사법(남인순·김예지 의원)은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법안, 즉 「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의원)」과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남인순·김예지 의원)」에 대한 비교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심리상담 전문가 법제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격 체계 구조의 차별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상담사법안의 단일 직역 위계 구조와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의 이원화 구조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의원)의 단일 자격 내 위계 구조는 미국의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LPC) 제도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이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유
리하다(Guest, J. D., 2019).

반면,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의 이원화 접근은 심리학과 상담학의 학문적 전통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
조가 현장 실무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은 심리사를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
자문’을, 상담사를 ‘상담서비스, 상담 관련 평가, 상담교육, 상담자문’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심리’와 ‘상담’이라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 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업무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상의 직무 구분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법안의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한다(김
인규, 김승완, 2020). NCS 6영역(의료·보건)에 속한 임상심리사는 주로 병원 환경에서 의료 임상 기반의 환자 대상 심리검사 및 진단을 주 업
무로 수행하며, 이는 의료 보조 영역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사이트). 반면, NCS 7영역(사회복지·종
교)에 포함된 상담 직무는 비의료적인 심리상담을 수행한다(이종범, 김수임, 2024). 이처럼 직무와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은 두 직역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중첩시켜 정의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임상심리사들이 환자 또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담사들 또한 내담자 이해를 위해 심리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정문주 외, 2024).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중첩성은 상담사 양성부터 상담업무에 관한 모든 것이 민간에 맡겨지면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이은석, 이형국, 2024; 정문주 외, 2024). 이에, 법제화의 목적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상담직무의 명확성
을 확립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에게 직역을 제공하는 데 있다(김수임 외, 2021). 즉, 정문주 외(202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 업
(業)”에 한해서는 전공학과 불문(不問)하고 상담교육과 상담 수련을 받았다면 이에 맞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남인순·김예지의원)은 이원화된 자격 체계를 통해 직역을 구분하면서도, 두 직역의 업무를 포괄
적으로 정의하여 사실상 구분의 의미가 퇴색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전문가 간 직역 갈등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높인것이
다. 특히, 심리검사 및 진단이 병원 기반의 의료보조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이 직역을 상담사 법안에 포함시켜 이원화할 필요가 있
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의문을 남긴다. 

두 번째, 전문 영역의 포괄성과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두 법안은 전문 영역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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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 상담, 명상 상담, 영성 상담, 목회 상담, 호스피스 상담 등 다양한 융합 영역을 포괄하
고 있다. 이는 명상상담을 정리한 이필원(2017)의 보고와 같이,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심리적 요구에 대응하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
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디지털 중독, 기후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학이나 상
담학 단일 영역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적 개입은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Magomedova와 Fatima(2025)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 의원)의 
포괄적이면서 전문적인 접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필연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남인순·김예지 의원)은 심리는 심리학과, 상담은 상담학과로 학문적 구분에 기반한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학
과 중심 접근은 선정원(201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이 학과 졸업이 직업으로 직결되는 기존의 교육 체계와 유사하여 전
문성의 체계적 확보 측면에서 표면적인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 중심의 법제화는 특정 학과를 기반으로 한 학회들의 이해관계
와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문인영(2018)도 이와 관련해서 학회는 특정 학문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을 결집시키는 학술단체이며, 그 주축
은 주로 해당 학과 교수진과 졸업생들로 구성된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특정 학과의 정체성을 법제화하는 것은 곧 그 학과를 기반으로 한 특
정 학회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전규찬(2014)가 현실학회와 학회 현실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학과 중심의 접근은 과거 ‘전마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학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배제할 수 없다(정문주 외, 2024). 이는 법안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가치, 즉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보다는 특정 집단의 직역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질 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제도적 안정성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질 관리 체계의 차이는 향후 심리상
담 전문가의 사회적 위상과 ‘상담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 의원)의 다층적 관리 체계
는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으로, 이는 전문직 자격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교육평가원, 자격관리원, 시험원의 분리는 해외 전문직 자격 관리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이다. 미국의 경우 상담사 자격에 
대해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이 교육 프로그램 인증(Lu, H. T. &, 
Pillay, Y. ,2020)을 각 주의 면허 위원회가 자격 관리를, 그리고 NCE(National Counselor Examination) 등이 시험을 담당하는 분산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Loesch, L. C &.,  Vacc, N. A., 1988). 이러한 분산 체계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호 견제를 통한 질 관리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은 모든 권한을 자격위원회로 위임하거나 단일 기관에 통합시키는 구조를 취한다. 상담사 양성의 모든 과정을 
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권한의 집중을 넘어선 ‘전횡’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는 법제화의 본래 취지인 ‘국가 관리 체계’ 확립이 아닌, 특정 
민간 단체의 자율적 통치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특례 조항’ 및 자격심의 위원회에 모든 권한
을 위임하는 것은 과거 ‘전마투 사업’을 진행했던 학회들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네 번째, 두 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정도이며, 이는 곧 전문가 활동의 제도적 관리 및 법적 실효
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개호 법안은 상담센터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심리상담센터의 개소가 신고제로 운영되어 음식점보다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상담 경
험이 없는 이들이 자격증 취득 후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박수경, 2014; 정문주 외, 2024). 실제로 성범죄자 개소, 
윤리적·법적 문제 등 현재의 법적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들의 상담 안전성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규제 강화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Han, X. 외, 2023).

반면, 남인순 법안은 이개호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강도를 보이며, 1급 자격 소지자에게 상담센터 개소를 허용한다. 이는 심리
상담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 상승 및 창업 생태계 위축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단순히 1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사의 질과 전문가적 역량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조남정, 
2019; 정문주 외, 2024).

실제로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비판적 성찰 속에서 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제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정문주 외, 2024). 법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사들이 표준화되고 안전하며 신뢰성 있는 상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김인규, 2021). 이러한 측면에서, 남인순 법안이 제안하는 ‘1급 자격 소지자 중심의 개소 허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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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상담센터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담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상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이상민 외, 2018).

따라서 이개호 법안의 엄격한 규제 체계는 과도한 진입 장벽을 높여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 생태계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상담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 내담자 기록 열람권 보장 등과 같은 구체적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와 내담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규모 상담센터의 현실적 운영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문가 활동
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법제화 논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상담사법안(이개호의원)」과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남인순·김예지 의원)」은 각
각 나름의 강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심
리적 요구, 그리고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두 법안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상담 전문가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첫 번째, 전문 영역의 포괄성과 융합성을 인정하되,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현실은 이미 

심리사와 상담사의 업무가 중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히 ‘심리’와 ‘상담’이라는 언어적 구분으로 직역을 인위적으로 나누기보다
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합적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합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명상심리상담, 영성상담, 호스피스상담, 기업 및 조직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등 기존 학술 영역 외의 다양한 분야를 ‘심리상담의 전
문영역’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심리학이나 상담학 단일 영역을 넘어선 포괄적
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디지털 중독, 기후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명상심리상담
과 같은 새로운 전문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수련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를 통해 전문성의 저하를 막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질 관리 체계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산적·다층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문상담사법안」의 교육평가
원, 자격관리원, 시험원 분리 모델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행정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 시스템을 병행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특정 학회나 단체에 권한이 집중되는 「심
리사 및 상담사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세번째,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규제는 국민 보호와 시장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현행 신고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범죄자 등 부적
격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전문상담사법안」의 포괄적 규제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서
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심리상담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규모 상담센터의 현실적 운영 능력을 고려
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네 번째, 국제적 동향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제화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향후 의
료보험 적용, 국제 자격 인정 등 심리상담 전문가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관련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종합할 때, 향후 심리상담 전문가 법제화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직역 보호를 넘어,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안전
한 서비스 환경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첫째, 본 연구는 발의된 두 법안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제화 이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시행착오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법안에 대한 분석은 주로 공개된 법안 텍스트와 관련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 법안 발의 과정의 비공개적인 정치적·이해관계적 역학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질적 비교 분석에 해당하므로, 법안의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양적인 검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심리상담 전문가 법제화 논의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발의 법안들
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둘째, 법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전문성 확보 모델, 질 관리 체계,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법제화의 핵심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특정 학문 분야나 직역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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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심리상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확장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개호 의원의 「전문상담사법안」과 남인순·김예지 의원의 「심리사 및 상담사법안」—

을 자격 체계, 직무 범위, 질 관리, 법적 실효성이라는 네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개호 법안은 ‘전문심리상담사’라는 단일 자격을 도입해 명상·예술치료 등 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며, 교육 평가·자격 부여·국가시험을 분

리한 다층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센터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반면 남·김 법안은 직역을 ‘심리사’와 ‘상담사’로 이원화하
고 모든 관리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하며,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법적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효과적인 법제화는 특정 직역 보호보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융합 전문 영역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다층적 
질 관리 체계를 도입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주제어
심리상담법제화, 마음건강, 전문영역, 비교입법분석, 명상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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